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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 제18조 ‘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’에 관한 사항이 서울

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로 시행(2025.9.29.)된

바,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’ 조항 삭제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, 서울특별시

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








